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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 10인)

2023-06-19

현행법은양육비이행확보지원을위하여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양육비이행관리원을두도록
규정하는한편, 여성가족부장관으로하여금양육비이행확보를위하여필요한 경우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
의근무지에관한정보자료를요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러나양육비이행관리원이한
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못해양육비이행지원사업의실효성이위축된다는점이지적됨.
또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등의요청에대한법적근거가부재하여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
법률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
화및분원설치를통해양육비이행지원전담기관으로서의역할과책임을강화하고,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주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하여 양육비 지급이행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려는것임(안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및제13조).

가족
생활
ㆍ
돌봄

노인돌봄등의

통합지원에관한법률안

(최영희의원등 18인)

2023-07-13

우리나라는 기대수명과 함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24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초고령사회진입이예상됨. 특히, 의료ㆍ돌봄수요가큰 75세이상후기
고령인구비중도크게증가하여 2040년도에는전체인구의약 30%를차지할것으로예상되고
있음. 그러나기대수명증가에도건강수명은그만큼증가하지못해건강하지못한노후가
길어지고노인들의의료ㆍ요양ㆍ돌봄등의복합적인욕구는계속해서증가할것임.
그런데우리나라의노인대상보건의료와요양ㆍ돌봄등의사회보장제도가수요자중심이
아닌공급자중심으로분절적으로운영되고있어노인들의복합적인의료ㆍ돌봄욕구를충족
시키기에한계가있음. 따라서노인대상다양한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의서비스가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돌봄
사업들을통합지원이필요한노인의욕구와필요도에따라복합적으로제공하기위해관련
기관들이서로대상자의정보를공유하고협력하는제도적기반을마련함으로써노인들의
지역에서의건강하고인간다운노후생활을보장하도록하려는것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 10인)

2023-06-29

현행법은혼인중출생자와혼인외출생자의출생신고의무를구분하여혼인중출생자의
경우부또는모에, 혼인외출생자의경우생모에만출생신고의의무를부여하고있음.
그러나최근비혼ㆍ동거등의증가로인해혼인외출생자가증가가능성도높아짐에따라출생
신고시혼인중ㆍ혼인외출생구분을폐지하여야한다는의견이있음.
또한혼외자의생부가출생신고의무자에서제외됨으로써발생하는출생신고지연등의문제
가지속적으로제기되는상황임. 이에출생신고시혼인중ㆍ혼인외출생구별을폐지하고
부또는모가신고할수있도록출생신고의무대상자를확대함으로써혼외출생자에대한
차별의소지를제거하려는것임(안제46조, 제57조).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 10인)

2023-06-27

최근 8년간출생신고가되지않은영유아가 2,236명에달하고, 일부는학대ㆍ방임되거나살해
되는등사회에큰충격을주고있음. 영유아출생신고는의료기관출산, 타인의조력출산,
나홀로출산의 3가지가존재함.
하지만 현행법은 타인의 조력에 의한 출산신고의 경우 신고의무자를 “분만에 관여한 그 밖의
사람”으로불분명하게규정하고있고, 의사나조산사의출생증명서를대체할수있는증명
자료의범위도협소함. 뿐만아니라나홀로출산의경우친모가유전자검사증명서를첨부하여
가정법원에제출해야하는등절차가까다롭고비용문제가발생하여 10대미혼모의경우출생
신고를포기하는실정임. 이에출산에조력한타인의범위를명확히하고, 모의출생신고증명
자료의범위를확대하여의료기관외출생신고의요건을완화하며, 나홀로출산의경우에
유전자검사등증명서발급비용을국가가부담하고, 신고절차와방법을지방자치단체가안내
하도록하여출생신고를높여영유아가학대, 방임, 살해되는일이없도록하려는것임(안제46
조제3항제2호, 제44조제4항제1호, 제44조의2제4항및제5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의원 등 10인)
2023-06-27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
하는등피상속인과의윤리적ㆍ경제적협동관계를깨뜨리거나가족공동체에위해(危害)를
가한경우에도피상속인의재산을법정상속하도록하는것은사회적으로문제가될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상속재산처분에관한사적자치를과도하게제한하는문제가있는바,
상속인이될사람이피상속인에대한부양의무를중대하게위반하거나피상속인또는
그배우자나직계혈족에게중대한범죄행위나학대또는심히부당한대우를하는경우에는
피상속인의청구나유언등에따라가정법원이상속권의상실을선고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안제1004조의2 및제1004조의3 신설).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 10인)

2023-06-26

현행법제44조, 제46조에따른출생신고의무에따라신고의무자는출생신고서및출생증명서
를첨부해기한내에출생신고를하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러나, 신고의무자가출생신고를하려고해도어려운경우가발생하거나고의적으로출생
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 또는혼외자의경우생부의신고의무를인정하지않는점에서
출생신고가이뤄지지못해해당아동들은법의보호를받지못하게됨.
최근헌법재판소도아동의태어난즉시 “출생등록될권리”가헌법상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판단하고,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를모(母)로한정한조항에대한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음.
또한, 산모가청소년미혼모인경우, 임신진단을포함하여산전(産前) 검사를단한차례도
받지않은 경우도 있고병원등 의료기관이아닌 장소에서산모혼자 분만의 고통을감내하는
이른바 ‘나홀로출산’을하는경우도있는데, 예외없이법원의복잡한출생등록절차를
거쳐야만출생신고를할수있어출생신고가장기간지연되거나신고가안될우려가높음.
이에나홀로출산의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지원을통해
신속히유전자검사를받고검사결과에따라출생신고를허용하는등의절차를마련하여출생
신고가미등록되거나지체되지않도록하고자하고, 아동의헌법상기본권인태어난즉시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출생
통보제를도입하여의료기관의장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출생통보를하고평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고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는 등 출생신고 누락
을방지하고, 혼인외자녀의출생신고의경우에도모뿐만아니라생부도출생신고를할수
있도록하여아동의출생등록될권리를보호하고자함(안제44조제4항제3호, 제44조의3, 제44
조의4 신설및제46조제2항).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관한법률안

(소병철의원등 13인)

2023-06-15

아동들에게법적신분을부여하는것은기본적인생존조건이자아동인권의시작임.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도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한다”고 명시하여, 아동
의 “출생등록될권리”를아동권리보장의출발점으로분명히하고있음. 우리나라는협약의
당사국으로 2011년부터현재까지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비롯한유엔산하위원회로부터
“부모의법적 지위와관계없는모든아동에대한출생신고를보장하라”는보편적출생등록제
도도입권고를 8차례받아왔음.
한편, 현행법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출생신고의대상을 “국민”에한정하고
있어, 등록되지않은외국인아동에대한출생증명은원칙적으로어려운상황임.
법무부에따르면 2022년말기준, 국내에체류중인 19세이하미등록이주아동의수는 5,078명
에달하지만, 정확한규모를파악하기어려운현실을고려할때실제로는약 2만명을넘을것으
로 추산하는 통계도 있음. 또, 현재 국제결혼 등 교류의 증가로 인해 체류외국인이 225만명에
이르고, 농어촌지역을중심으로다문화가족가구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현실을고려할때,
국제기준에부합하는제도개선이시급한상황임. 이에제정법은국내에서출생한모든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아동을법의 테두리
안에서두텁게보호하고인권의가치에부합하는외국인정책의기틀을마련하려는것임.

가정
폭력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등 13인)
2023-06-21

현행법은 현행법은누구든지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
있는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등을하는것을금지행위로규정하고처벌
하고있음. 그러나최근아동학대범죄가가정내에서이루어지는사건을볼때, 친부ㆍ모또는
아동을양육하는자가아동학대행위자일가능성이매우높은실정임. 특히계모와친부에
의한인천초등학생아동학대사망사건과기타각종아동학대사망사건에서대부분의범죄자
는계모와친부또는친고모, 친모등부ㆍ모가이혼한후방치된아동이학대를당하는사례가
많아지고있음. 이경우부양육자의면접교섭이제대로이뤄지지않아학대가방치되거나해당
아동의아동학대행위를발견하기어려웠기에이와같은문제가심화되었음.
이에아동을직접양육하지아니하는부모의일방과아동의상호면접교섭을정당한사유없이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제17조
제12호신설).

일가정

양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 11인)

2023-07-12

현행법은근로자의모성보호와일·가정의양립을지원하기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를사용한근로자에대하여지급하는출산전후휴가급여
등과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보장하고있음.
그런데이러한휴가ㆍ휴직등에관하여근로자가어떠한조건을충족하는경우사용할수
있는지, 그사용기간, 해당기간준수하여야할사항, 해당기간의급여등에관한내용은현재
근로자가 스스로확인하여야 함. 이로 인하여 휴가ㆍ 휴직 등제도사용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실제로는제도를활용하지못하는사례가있음. 이러한점을고려하여사업주로하여금출산전
후휴가등을신청하려는근로자에게휴가ㆍ휴직제도와관련된근로자의권리ㆍ의무와신청
방법, 해당 기간 중지급되는 급여를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관련제도를활용
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안제19조의7 신설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등 13인)

2023-07-06

유산ㆍ사산을겪은경우후유증없이회복하기위해서는임신기간에따라출산에준하는기간
의신체적회복이필요할뿐만아니라정신적트라우마등심리적회복기간도필요함.
이에현행법령에서는여성근로자가유산또는사산한경우에그임신기간에따라임신기간이
11주이내인경우 5일, 임신기간이 28주이상인경우 90일의유산ㆍ사산휴가를신청할수
있도록규정함. 다만유산ㆍ사산을겪은산모뿐만아니라그배우자에게도심리적ㆍ정신적
회복을위한휴식이필요하다는점에서남성근로자의휴가도보장되어야할필요가있을것임.
그러나현행법상에는배우자의유산ㆍ사산휴가는보장하지않고있음.
이에현행법에유산ㆍ사산한사람의배우자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유산ㆍ사산
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근로자의회복과안정을지원하며적정한기간의휴가
사용권을보장하려는것임(안제18조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등 12인)

2023-07-03

현행법은임신중인여성근로자가모성을보호하거나근로자가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 당 각각 1년간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사용할수있도록하면서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근로자가육아휴직을사용하지
아니한기간은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에가산하여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런데국내합계출산율(2022년기준)은 OECD 최저수준인 0.78명으로, 현재당면한심각한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서는근로자의출산ㆍ보육에대한부담을완화하기위한
제도적지원을보다확대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음.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의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등을 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
함으로써육아휴직등의실효성을보다제고시키고자함. 또한근로자의육아휴직을허용하지
않거나 6개월보다적은기간으로육아휴직을사용하게한사업주에게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경우에는 6개월보다적은기간
을사용하도록 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새로운제재규정을 마련
하는등보다엄중한제재조치를마련함으로써사업주의근로자육아휴직등에대한법적책임
을보다강화하고자함(안제19조, 제19조의2, 제37조및제39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등 11인)

2023-06-23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의사업주(이하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의장등”이라한다)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
록규정하고있음. 이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할정보의구체적인항목과제출
서식등은시행규칙에서정하고있음.
그런데 2022년 6월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직종별ㆍ직급별로 남녀 근로자 현황
및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작성하던 서식의 내용이 직종별ㆍ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 남녀
근로자임금현황을작성하도록변경되었음. 이는고용노동부가현행법의직종별ㆍ직급별
자료제출대상은남녀근로자현황에만해당하므로남녀근로자임금현황을직종별ㆍ직급별
로제출할필요가없다고보기때문임. 그러나성별에따른임금격차를해소하기위해서는
전체남녀근로자의임금현황이아니라직종ㆍ직급에따른임금정보의파악이중요하므로
이에부합하도록규정을정비해야한다는의견이있음.
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의장등은직종별ㆍ직급별남녀근로자현황및직종별ㆍ
직급별남녀근로자임금현황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자료를매년공개하도록함으로써남녀임금격차를해소하는데보다기여하고자함
(안제17조의3, 제39조).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등 15인)
2023-06-22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은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ㆍ휴가등근로자의모성ㆍ부성을보호하고
일ㆍ가정양립을보장하기위한제도를규정하고있음. 그러나이러한제도의도입ㆍ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년일ㆍ가정양립실태조사” 결과 30인 미만
의소규모사업체일수록이러한제도에대한인지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음. 즉사업장의
규모나조직문화등근로자가속한사업ㆍ사업장의여건에따라근로자에게실질적으로
휴직ㆍ휴가권리가보장되는지에차이가있을것으로보이며, 이러한격차를최소화하기위해
서는근로현장에서제도인지를확대할필요가있음.
이에사용자가근로계약을체결할때에명시하여야하는임금ㆍ소정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
유급휴가 등근로조건에관한 사항에 현행법에따른임산부보호를 위한제도와 「남녀고용평
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일ㆍ가정양립제도의보장에관한사항을명시
하도록하여, 일ㆍ가정양립등을위한근로자의휴가ㆍ휴직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려는것
임(안제17조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 10인)

2023-06-22

현행법은근로자의모성보호와일ㆍ가정양립을위하여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등의휴가ㆍ휴직제도를마련하고있음.
그런데 현재의 휴직ㆍ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등을위해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
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ㆍ휴가 부여를 암묵적ㆍ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직ㆍ휴가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여전히
자녀양육부담이여성에게집중되어직장내남녀근로자의채용ㆍ승진ㆍ퇴직등근로전반에
대한차별로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직장내 차별을 해소하고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
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이에대한지속적인관리와개선이필요할것으로보임.
이에배우자출산휴가의분할사용횟수를개편하고, 부모 맞돌봄문화확산과 여성경력단절
예방을위해육아기근로시간단축대상자녀연령과사용기간을확대하며, 국가는육아기
재택근무등을지원하는사업주에게세제및재정을통한지원을할수있도록하여일ㆍ가정
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4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2제4항, 제20
조제2항).

가족관련법안동향

사회구분 연구명 주요내용 참고자료

사회통합
위기

스마트폰 센서를 통한

우울증 탐지 및

위급상황 탐지 모델 연구

코로나19의 심화로 인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많은
사회적문제를낳았다. 특히비대면체계로인해물리적, 심리적고립이
발생하였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
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한 스트레스로 작용
하여결국엔우울증등의정신건강을위협하는요소로작용되었다.
정신질환을겪는사람들은늘어나는반면실제로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을위한시스템구축이필요한상황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우울증대상자와일반인대상자로부터스마트폰을
이용한센서정보를바탕으로우울증탐지및위급상황탐지모델을
구축하였다. 우울증 탐지와 위급상황탐지를위해 VAE, DAGMM, ECOD,
COPOD, LGBM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로 우울증 탐지 모델
은 F1 score 0.93, 위급상황 탐지 모델은 F1 score 0.99의 성능의 모델을
구축하였다.

「스마트미디어저널, 제12권3호, 

2023. 04,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2
313663929489.page  

복지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대안적 고찰

- 취약계층 발굴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복지제도를 확충하여 지원하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최상의정책이다. 정부는그간복지사각지대관련사건·사고를예방하
고해소하기위해다양한정책대안을추진하였지만, 현장에서는 ‘발굴’
의어려움과 ‘지원’의어려움을 동시에 겪고있다. 이 연구는 복지사각
지대문제에대응하기위해서는 ‘발굴’에집중하기보다는 ‘지원’을위한
제도확충, 급여연계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아울러 전국단위 복지급여
신청체계, 지역단위민관협력등을대안으로제시한다.

「연구보고서(수시) 2023-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publish/report
/research/view?seq=55103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회적 위험의 추이와 변동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
나, 실증적기반의체계적분석이라기보다추론과예견, 그리고단편적
분석이주류를이루고있다. 코로나19가미친영향에대한체계적, 실증
적분석을위해서는보다많은근거와통찰력을필요하며, 합리적분석
틀과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코로나19 발생이후에사회보장제도를통해대응해야할
사회문제를체계적으로정리하고, 이를기반으로향후사회보장정책의
방향성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사회적위험에대한이론적논
의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코로나19 위기 전후에 사회적 위험의 변화
양상을분석하고자했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위기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과적 설명과 영역
별로사회적위험의변동양상을분석하였다.

「연구보고서 2023-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publish/report
/research/view?seq=54995

사회계층별

재난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재난대응과정에서사회계층간형평성을제고하기위한정책이
없다면각종위험과재난으로인한불평등은재난이후더욱확대될수
있음. 사회계층별로재난불평등에대한경험과인식을조사한결과,
사회계층이낮은사람이재난에더취약하였으며, 개인적취약성을
보완해주어야할정부의지원은충분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음.
사회계층에 따라 재난 관련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재난이기존의사회구조적불평등과중첩되어불평등을더욱
심화할수있기때문이며, 이는향후사회계층별로재난에대한회복력
을강화할수있는세분화된지원대책이필요함을시사함.

「이슈앤포커스 제433호, 2023. 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
r/focus/view?seq=52532

상담

서울시양육자의

정신건강·양육스트레스

실태분석과지원방향

본연구는서울시양육자의정신건강과양육스트레스실태분석을
통해실효성있는양육자지원자료를제공하고자, 서울시거주만 0~9
세자녀를둔양육자 555명을대상으로양육스트레스및정신건강
실태를살펴봄. 그 결과, 남성보다는여성, 20대부모, 한쪽부모와자녀
가동거하는경우, 부모모두경제활동을하지않는경우, 가구소득이
200만원미만인경우에양육자의양육스트레스점수가더높고, 
스트레스고위험군비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자녀연령과수에
따른양육스트레스는각각영아기자녀를둔부모, 자녀수가 3명이상
인부모에서가장높아, 출산직후~영아기자녀양육자의산후우울증
등에대한집중적관리의필요성을시사하였다. 정신건강문제를겪는
양육자의비율은우울 25.4%, 불안 17.6%, 불면증 20.0%, 자살생각 10.3%
로나타났다. 남성보다는여성에서정신건강문제의비율이높았고, 
이혼·별거·사별한양육자는기혼양육자에비해우울, 불안, 불면증, 
자살생각비율이높았으며, 가구소득이 200만원미만인응답군은
조사한모든정신건강문제의유병률이가장높았다. 따라서소득수준
이낮고경제활동을하지않는양육자에대한정신건강관리지원이
우선적으로이뤄져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 07.10」

https://www.si.re.kr/node/67467

가족

가족돌봄청년의

돌봄경험과

가족체계역동

본연구에서는청년이라는시기적특성과돌봄의맥락인가족내역동
을중심으로, 부모및조부모를돌보는청년이어떠한경험을하는지
살펴보기위해, 질병이나장애등으로돌봄을필요로하는부모또는
조부모에게신체적돌봄또는생활전반의편의를돕는돌봄을일상적
으로제공하고있거나최근 1년이내에제공하였던만 19-34세미혼남
녀를심층면접하였다.  그결과연구참여자들은코로나19 팬데믹시기
에생산노동을하지않으면서집에머무르는잉여인력이라는이유로
가족돌봄을떠맡게되었다. 이들은함께돌보는가족구성원의유무와
무관하게, 주돌봄제공자와비슷한수준으로장시간부모또는조부모
를돌보는 ‘숨겨진’ 주돌봄제공자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부모돌봄은
가족이라뿌리치지못할뿐벗어나고싶고자연스럽지않은, 너무이른
사건이었다. 
반면과거에받은돌봄을갚는다는동기에서시작한조부모돌봄은
감정의억눌림과양가감정으로이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은가족돌봄
으로인해청년시기를잃었다고생각하였지만, 다른시기와비교할때
차라리나은시기로평가하기도하였다. 본연구의결과는청년시기
라는특수성과가족의상황및역동이따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청년
의돌봄경험속에깊이맞물려있음을드러낸다.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28권 1호, 

202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
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953529

가족다양성을고려한

가족센터사업운영에

대한연구

본연구는 ｢제4차건강가정기본계획｣의 ʻ가족다양성인정ʼ이라는주요
정책목표하에운영되고있는가족다양성관련사업에대한가족센터
실무자의운영경험을살펴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가족서비스실무경험이풍부한시·군·구가족센터의센터장
혹은중간관리자 12명을대상으로초점집단면접을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자료분석은중심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사용하였
다. 분석결과를통해가족센터실무자들은가족정책환경변화에따라
가족다양성개념을이해하고가족센터운영에여러형태로적용하고
있음을발견하였다. 그러나가족다양성적용을고려한사업운영과정
에서다양한가족사업을위한자원부족, 개별가족서비스목표와가족
다양성관련사업목표간의갈등, 다양한가족대상자발굴의어려움
등을경험하고있었다. 
향후가족다양성관련서비스확대를위해가족다양성에대한종사자
교육, 지역특성을반영한가족사업운영, 다양한가족이해및
인식개선프로그램확대와다양한가족이함께어우러질수있는사업
주제발굴등과같은운영방식의변화, 가족센터홍보강화및대상자
확대, 가족다양성사업운영을위한예산확대필요성을강조하였다. 
본연구결과는가족다양성적용과확장을위한가족서비스개편근거
및가족서비스실무자가가족다양성관점을적용한가족사업과
서비스를기획하고실행할수있는업무역량강화를위한교육자료로
활용될수있을것이다.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제27권 제2호, 2023.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07
55

한국의가족가치관에

영향을미치는요인

이연구는결혼-출산으로이어지는가족체계에영향을미치는가족
가치관에주목한다. 한국사회의가족체계는낮은혼인율과출산율을
동시적으로경험하고있다. 이는결혼-출산으로이어지는가족형성과
체계유지에비혼, 동거, 이혼가치가끊임없이공유됨으로써형태차원
에서자기완결적형태를벗어나고있음을의미한다. 

연구방법: 이러한가족체계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살피기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 2016년자료를이용하여잠재집단및다항로짓분석
을실시하여집단을유형화하고유형화된집단들의특성을탐색하였다. 

연구내용: 분석결과응답자들을보수주의, 자유주의, 유보적태도를
갖는 3집단으로분류하고집단간가치관이성별, 연령, 종교변수에
의해구별되는것을확인했다. 보수주의와유보주의집단간에는성별, 
연령, 종교가그리고보수주의와자유주의집단은성별, 연령, 혼인상태, 
종교가유의미한변수였다. 

결론및제언: 이러한결과는제도로서가족에대한사회적통제에대해
성별, 연령, 종교의영향력이크다는것을의미한다. 다만종교의경우
신앙인구가감소하고종교의세속화가진행되고있어변화를이끌어
내기위한효과는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결과적으로성과세대를
중심으로한가족가치관의재배치전략이가장유효하다는것을추측
할수있다.

「인문사회 21, 

제14권 제1호, 202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
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931625

청소년부모의

가족과사회에대한인식

본연구는청소년부모의가족과사회에대한인식의특성을명확히
파악하는데목적을두고있으며, 이를위하여동일연령대의후기청소
년과의비교를실시하였다. 2020 사회조사, 2020 가족실태조사, 2019 청
년사회경제실태조사자료를활용하여청소년부모의가족과사회에
대한인식의주요특성들을분석하였으며, 이를위해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증을실시하였다. 그결과청소년부모는후기청소년에
비해새로운가족에대한낮은수용성, 높은가족상호부양, 높은수준의
자녀가치와자녀양육부담, 낮은수준의사회적지지체계, 높은사회
참여의향과정치적효능감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연구결과를바탕
으로청소년부모의강점인사회참여의향과정치적효능감을기반으로
하여교육, 가족상담, 자녀양육을포함한통합적지원제도마련등을
제언하였다.

「인문사회 21, 

제14권 제2호, 202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
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
leSearchBean.artiId=ART002953284

가족관련연구동향

주요현안

「2023년맞돌봄사진·영상공모전」개최, 8월25일(금)까지접수

양육비안주고버틴108명… 명단공개등제재조치

맞돌봄으로달라진일상을보여주세요!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3.07.04.]

http://www.mogef.go.kr/nw/

rpd/nw_rpd_s001d.do?mid=

news405&bbtSn=709379

명단공개(6명), 출국금지(71명), 운전면허정지(31명)

작년까지한‧스웨덴공동개최… 올해부터유럽연합,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 

필리핀까지7개국으로참여국확대

[머니투데이, 윤세미기자, ‘23.06.21.] 

https://news.mt.co.kr/mtview.php

?no=2023062109340710664

韓성평등 '105위'로하락, 中과비슷… "저출산이유중하나"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3.06.16.]

http://www.mogef.go.kr/nw/rpd/nw_rpd

_s001d.do?mid=news405&bbtSn=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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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현기자, ’23.06.22.] 

https://news.mt.co.kr/mtview.php

?no=2023061613032553966
"일과육아, 왜하나만선택하죠?"… '경단녀' 없는스웨덴, 비결은

[경향신문, 김태희기자, ’23.06.22.] 

https://www.khan.co.kr/national/i

ncident/article/202306222155015

부모가출생신고안하면 ‘사각’… 힘실리는 ‘출생통보제’

[SBS 뉴스, 조기호기자, ’23.06.22.] 

https://news.sbs.co.kr/news/endP

age.do?news_id=N1007239157

작년귀농 · 귀촌 · 귀어인모두감소… 대부분 1인가구

[연합뉴스, 고미혜기자, ’23.06.25.] 

https://www.yna.co.kr/view/AKR2

0230624042100530?input=1195

m

아기일단살려야 vs 양육포기부추겨… '보호출산제' 오랜논란

[연합뉴스, 박재현기자, ’23.06.27.] 

https://www.yna.co.kr/view/AKR2

0230627071951002?input=1195

m

여성, 84세돼서야 '집안일' 졸업… 노년층부담도증가

양육비미이행제재2년… 677명중61명이양육비지급
[뉴시스, 구무서기자, ’23.07.01.] 

https://www.newsis.com/view/?id

=NISX20230630_0002359422

다문화가족자녀학업·진로고민, 함께나눈다

이기순차관, ‘2023년다문화가족참여회의’열고이중언어능력개발, 학업‧진로

길잡이(멘토링) 등정책아이디어공유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3.07.04.]

http://www.mogef.go.kr/nw/

rpd/nw_rpd_s001d.do?mid=

news405&bbtSn=709382

‘미혼모센터’독일1300곳, 한국244곳… 출생통보이후도지원해야

[조선일보, 김경은기자, ’23.07.04.] 

https://www.chosun.com/national/w

elfare-medical/2023/07/01/

L6AUNCYODRHN7EG3KT66T2L7LA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가사등지원… 고소득자도가능
[뉴시스, 이연희기자, ’23.07.05.] 

https://newsis.com/view/?id=NIS

X20230704_0002364112&cID=1

0201&pID=10200

한부모양육지원월20만원뿐… 보육원은 200만원
[한겨레, 장나래기자, ’23.07.07.] 

https://www.hani.co.kr/arti/society

/society_general/1099131.html

대한민국가족행복의든든한버팀목, 아이돌봄서비스

2022년아이돌봄서비스우수기관선정발표… 최우수기관에경북경산시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3.07.10.]

http://www.mogef.go.kr/nw/rpd/nw_rpd

_s001d.do?mid=news405&bbtSn=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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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53284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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